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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10호

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
기  관  ㈜토마토투자자문

 2. 조치내용 : 과징금 266백만원 및 과태료 62백만원 부과

 3. 조치이유

 가. 지적사항

   1)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
    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

아니 되며,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

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

하고,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

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

    ㅇ ㈜토마토투자자문은 

     - 2017.X.X.∼2019.X.X. 기간 중 ㈜○○○○의 특수관계인인 

㈜▲▲▲▲▲에 대하여 총 ▽▽▽,▽▽▽,▽▽▽원(최고잔액 : ▼▼▼,

▼▼▼,▼▼▼원)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,

     - 2019.X.X.●●●에 대하여 □□,□□□,□□□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

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, 

       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

하거나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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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근거법규

  □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제34조(대주주 거래 제한) 제2항~

제5항, 제428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) 제1항 제3호, 제449조

(과태료)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

  □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379조(과징금의 

부과기준)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<별표 19의2>, <별표 22>

  □ ｢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｣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,  

[별표2], [별표3]


